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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 】



4 근거. 법규 :

신구조문 대비표5. : 따로 붙임

참고사항6.

가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. :

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. :

다 관련부서 승인 해당 없음. :

라 입법예고 사항 의견없음. : 2011. 11. 7 ~ 11. 28 ( )

검토의견7.

본 조례안은 중구○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

증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중구인『 』에 대하여 대표성과 상

징성을 가진 표창을 수여 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중구민 으로

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조례 제정인데

○ 조례 제 조 위원회는 명 내외로 구성 한다 로 되어 있는데7 10 10

명으로 개 부문의 수상자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인지와4 자랑스

러운 중구인상인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조항이 필요할 것

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


